※ 쪽수/줄수의 빨간색이 지난 공지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투자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73
	표
	① 전술적자산배분효과: Σ[(Wai - Wpi)Rai]
	① 전술적자산배분효과: Σ[(Wai - Wpi)Rpi]
	오타수정


은퇴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75
	상5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기본공제액인 112만 원을 공제한
	금액수정

	75
	상7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10만 원)} + 기타소득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12만 원)} + 기타소득
	금액수정


세금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25
	상9
	(4) 자녀세액공제: 150,000원
	(4) 자녀세액공제: 250,000원
	금액수정

	125
	하5
	= 20,872,500-500,000-150,000-3,978,750

= 16,243,750원
	= 20,872,500-500,000-250,000-3,978,750

= 16,143,750원
	계산수정

	125
	하2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16,243,750-10,000,000 = 6,243,750원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16,143,750-10,000,000 = 6,143,750원
	계산수정


상속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21
	사례
해설
	2014.7.1.  조부  1억 원
2014.7.1. 조부로부터 수증 시에는 증여재산공제 3천만 원이 적용되므로 3천만 원을 공제받는다.
	2013.7.1.  조부  1억 원
2013.7.1. 조부로부터 수증 시에는 증여재산공제 3천만 원이 적용되므로 3천만 원을 공제받는다.
	년도수정


사례집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58
	상10
	= 만기금액÷[(1+r)n×1+(r×d÷365)]

(평년의 경우 365로, 윤년의 경우에는 366으로 계산)

=11,576.25÷[(1.03)2×1+(0.03×110÷366)]
	= 만기금액÷[(1+r)n×(1+r×d÷365)]

(평년의 경우 365로, 윤년의 경우에는 366으로 계산)

=11,576.25÷[(1.03)2×(1+0.03×110÷366)]
	괄호수정

	119
	하10
	21,907천 원으로 목표은퇴소득을
	24,391천 원(국민연금 12,000+연금보험 12,391)으로 목표은퇴소득을
	문구수정

	159
	문5
	[정답] ②
	[정답] ③
	정답수정

	220
	문7
	7. 최수호 씨는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 최수호 씨는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구삽입

	221
	문7
	① 43,076천 원 ② 43,406천 원 

③ 44,010천 원 ④ 44,356천 원 

⑤ 45,306천 원
	① 41,711천 원 ② 42,041천 원 
③ 42,645천 원 ④ 42,991천 원 
⑤ 43,941천 원
	답지수정

	221
	해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69,200 × 38% - 19,940 = 44,35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169,200 × 38% - 19,940 = 44,356
44,356-1,365(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42,991
	해설수정

	239
	문7
	④ 6,320천 원   3,565천 원
	④ 6,320천 원   3,665천 원
	답지수정

	285
	표
	임대사업용 건물A 적정시세
32억원
	임대사업용 건물A 적정시세
24억원
	금액수정

	292
	문4
	③ 가, 라, 마
	③ 다, 라, 마
	답지수정

	299
	하5
	가. 박진수와 박미희의 민법상 상속분은 각각 840,000천 원이다. 
	가. 박진수와 박미희의 민법상 상속분은 각각 1,040,000천 원이다. 
	금액수정

	300
	해설
	• 분할대상 상속재산 가액: 1,680,000천 원
  = 2.83 + 1.04 + 0.43 + 12 + 0.5 = 16.8억 원

• 박진수 및 박미희 상속분: 각각 840,000천 원

  = 1,680,000 x 1/2
	• 분할대상 상속재산 가액: 2,080,000천 원
  = 2.83 + 1.04 + 0.43 + 16 + 0.5 = 20.8억 원

• 박진수 및 박미희 상속분: 각각 1,040,000천 원

  = 2,080,000 x 1/2
	해설수정

	300
	하5
	마. 박진수의 유류분은 420,000천 원이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분은 387,000천 원이므로 유류분에 33,000천 원이 미달된다.
	마. 박진수의 유류분은 520,000천 원이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분은 387,000천 원이므로 유류분에 133,000천 원이 미달된다.
	해설수정

	304
	하3
	2,400,000천 원)
	2,400,000천 원이라고 가정함)
	문구수정

	327
	상1
	바. 총부채상환비율은 44.65%로 40%의 가이드라인을 넘기므로 과다 소견을 낼 수 있다.

(403,000천 원 ÷ 902,500천 원 = 44.65%)
	바. 총부채상환비율은 47.83%로 40%의 가이드라인을 넘기므로 과다 소견을 낼 수 있다.

(403,000천 원 ÷ 842,600천 원 = 47.83%)
	해설수정

	327
	문3
	- 주택가격상승률은 연 2.0%, 세후투자수익률은 연 3.0% 월복리로 가정한다.
	- 주택가격상승률은 연 2.0%, 세후투자수익률은 연 3.0%로 가정한다.
	문구수정

	340
	해설
	•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150천 원
• 세액공제의 합계: 3,565천 원
	•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120천 원
• 세액공제의 합계: 3,665천 원
	해설수정

	342
	문15
	라. 최윤선 씨의 경우 각각의 연금수령액을 은퇴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평가해보면,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라. 최윤선 씨의 경우 각각의 연금수령액을 은퇴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평가해보면,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보다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답지수정

	343
	상5
	• 노령연금 일시금: 478,621천 원
	• 노령연금 일시금: 393,392천 원
	금액수정

	343
	문16
	가. 부부은퇴기간 중 국민연금 이외에 필요한 은퇴일시금은 현재물가기준으로 864,037천 원입니다.
	가. 부부은퇴기간 중 국민연금 이외에 필요한 은퇴일시금은 은퇴시점 물가기준으로 864,037천 원입니다.
	문구수정

	378
	하4
	• 2015년 모친의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로 30,000천 원 적용
	• 2015년 모친의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로 50,000천 원 적용
	금액수정

	379
	상1
	• 증여재산공제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30,000천 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20,000천 원으로 총 50,000천 원 적용
	• 증여재산공제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50,000천 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시에는 적용받지 못함
	해설수정

	399
	해설
	소득세 1,186.60
세후연금액 22,100.27
	소득세 817.84
세후연금액 22,469.03
	금액수정

	399
	해설
	* 종합소득세(17~30연차): 연금소득(과세대상 국민연금 없음)외 다른 종합소득은 없음, 종합소득공제 2,500천 원, 연금소득공제(7,228.69천 원), 표준세액공제(70천 원)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소득세 절세액: 5,342천 원
	* 종합소득세(17~30연차): 연금소득(과세대상 국민연금 없음)외 다른 종합소득은 없음, 종합소득공제 2,500천 원, 연금소득공제(7,228.69천 원), 표준세액공제(70천 원)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13,558.18천 원 (23,286.87-7,228.69-2,500) 

- 결정세액: 817.84 [(13,558.19×0.06–70) × 1.1]
• 퇴직소득세 절세액: 5,342천 원
	해설추가

	399
	해설
	② 이준승 퇴직연금(IRP)의 은퇴시점 세후평가액: 453,597천 원
→ 22,564.74[CF0], 22,564.74[CF1];9, 22,667.91[CF2];5, 22,585.17[CF3], 22,100.27[CF4];14, 3[i], NPV = 452,596.94
	② 이준승 퇴직연금(IRP)의 은퇴시점 세후평가액: 455,271천 원
→ 22,564.74[CF0], 22,564.74[CF1];9, 22,667.91[CF2];5, 22,585.17[CF3], 22,469.03[CF4];14, 3[i], NPV = 455,270.64
	해설수정

	409
	문4
	• 자기자본이익률(ROE) : 10%

• E주식 투자에 대한 요구수익률 : 8.0%
	• E주식 투자에 대한 요구수익률(k): 10%

• E주식의 배당성장률(g): 8.0%
	문구수정

	411
	문7
	3. 현금 3억 원을 딸 오현선에게 상속한다.
	3. 예금 3억 원을 딸 오현선에게 상속한다.
	문구수정

	439
	하2
	매월 초에 5,457천 원을
	매월 초에 3,047천 원을
	금액수정

	444
	문20
	20. 이준성 씨 부부는 자녀들의 독립자금을 …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오피스텔 증여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계산 가정)
	20. 이준성 씨 부부는 자녀들의 독립자금을 …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답지는 각각 별개의 사례임)
	문구수정

	445
	문20
	① 이준성의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지호-성년)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834천 원이다.

② 이준성의 서울 소재 오피스텔과 전세금 3억 원을 자녀(이지호-성년)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은 93,000천 원이다.

③ 이준성의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하은-미성년)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927천 원이다.

④ 이준성의 경기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하은-미성년)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은 40,000천 원이다.
⑤ 이준성 씨의 서울 소재 오피스텔은 자녀(이지호-성년)에게 증여하고, 경기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하은-미성년)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133,000천 원이 된다.
	① 이준성의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지호-성년)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834천 원이다.

② 이준성의 서울 소재 오피스텔과 전세금 3억 원을 자녀(이지호-성년)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은 93,000천 원이다.

③ 이준성의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하은-미성년)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927천 원이다.

④ 이준성의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하은-미성년)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증여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은 40,000천 원이다.
⑤ 이준성 씨의 서울 소재 오피스텔은 자녀(이지호-성년)에게 부담부증여하고,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자녀(이하은-미성년)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133,000천 원이 된다.
	답지수정

	453
	하2
	•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액: 5,457천 원
→ [BEG], 381,032.54[FV], 60[n], 0.4868[i], PMT = 5,457.05
	•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일시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액: 3,047천 원
→ 381,032.54[FV], 10[n], 6[i], PV = 212,766.58
→ [BEG], 212,766.58[FV], 60[n], 0.4868[i], PMT = 3,047.18
	해설수정

	459
	해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1,072 × 18% = 192(천 원 이하 절사)

= 양도소득금액 880
	(-) 장기보유특별공제 1,072 × 16% = 171(천 원 이하 절사)

= 양도소득금액 901
	해설수정

	459
	해설
	해설 ⑤ 
	[첨부] 참조
	해설수정

	471
	하4
	- 총은퇴일시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은 3.0% 적용
	삭제
	문구삭제

	473
	문10
	① 93,217천 원 279,794천 원
② 95,082천 원 279,794천 원
③ 95,082천 원 279,902천 원
④ 95,136천 원 279,794천 원
⑤ 96,984천 원 279,902천 원
	① 279,794천 원 93,217천 원
② 279,794천 원 95,109천 원
③ 282,484천 원 89,290천 원
④ 282,484천 원 95,109천 원
⑤ 295,902천 원 96,984천 원
	답지수정

	474
	하12
	- 수증자: 김건우(2012년 8월초에 현금 수증, 상속개시시점 기준 민법상 평가가액 3억 원)
	- 수증자: 김건우(2012년 8월초에 현금 수증, 상속개시시점 기준 민법상 평가가액 5억 원)
	금액수정

	485
	문4
	① 전략적 자산배분효과: Σ[(Wai - Wpi)Rai]
	① 전략적 자산배분효과: Σ[(Wai - Wpi)Rpi]
	오타수정

	488
	문10

해설
	
	[첨부] 참조
	해설수정

	490
	상10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3억 원 + 4억 원 = 7억 원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5억 원 + 2억 원 = 7억 원
	금액수정


[첨부] 459페이지 해설. 해설수정
⑤ 각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부담부증여로 증여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없다.
	
	양도소득금액
	①의 656 + ③의 901 = 1,557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

	=
	양도소득 과세표준
	0

	(×)
	세율
	-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0


- 이지호(성년)에게 오피스텔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②의 93,000천 원
- 이하은(미성년)에게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④의 44,000천 원
따라서 93,000천 원에 44,000천 원의 합계액 137,000천 원이 된다.
[첨부] 488페이지 문10 해설. 해설수정
∙ 은퇴시점에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에 배분할 금액: 282,484천 원
→ [BEG], 95,081.56[PMT], 3[n], (1.03/1.02-1)ⅹ100[i], PV = 282,484.28

∙ 75세 말에 자산배분형펀드에서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으로 이체해야 할 금액: 95,109천 원

   = 288,133.96(76세 초에 확보되어야 할 정기예금 금액) – 193,024.80(75세 말에 평가한 정기예금 금액)
   = 95,109.16
-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의 1차년도 말 평가액: 193,025천 원

     → (282,484,28-95,081.56)⨯1.03 [PV], 1[n], 3[i], FV = 193,024.80
- 76세 초에 확보되어 있어야 할 분할지급식 정기예금 금액: 288,134천 원

     → [BEG], (95,081.56⨯1.02)[PMT], 3[n], (1.03/1.02-1)⨯100[i], PV = 288,1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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